
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(단위:천원)

구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계 969,255,907 29,077,677

일반회계 943,397,059 28,301,912

특별회계 25,858,848 775,765

기타특별회계 25,858,848 775,765

상수도 18,859,678 565,790

의료급여기금 1,750,689 52,521

자활기금 2,309,350 69,281

주민소득지원기금 2,803,131 84,094

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136,000 4,08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 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,114,289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,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

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제3회 추경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. 다만 군비부담금은 다음연도 추경 예산에 반영

하며,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 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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